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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담자가 경험한 비 보장 문제:

윤리 갈등과 의사결정

이 은 정 이 은 지 안 수 정 서 석†

연세 학교

본 연구에서는 기업상담의 세 주체(조직, 상담자, 내담자) 간 삼각 계 역동 속에서 기업상담

자가 비 보장과 련하여 어떠한 윤리 갈등을 경험하며, 이에 해 어떻게 처하는지 탐

색하 다. 이를 해 기업상담자 11명을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하 고, 합의 질 방법

(CQR)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4개 역, 14개의 범주, 37개의 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상담자가 경험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은

갈등의 주체가 구인지에 따라 ‘조직의 상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 ‘내담자의 비 보

장/상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 ‘비 보장과 련해서 상담자의 역할에 해 내 으로

갈등함’으로 분류되었으며, ‘상담 상담센터에 한 상호 인식의 차이’, ‘조직의 특성’, ‘개인

의 특성 이해’ 등의 요인들이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경험한 기업상담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담자’, ‘조직’,

‘상담자’, ‘ 계’, ‘상담센터’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보장 련 갈

등상황에서 ‘상담자의 단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정보를 공유함’, ‘ 안 결정’과 같은

방식으로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 로 기업 조직 상담의 실제 후속

연구에 한 시사 을 논하 다.

주요어 : 기업상담자, 비 보장, 윤리 갈등, 윤리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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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의 개인 가치와

문가로서의 가치, 문가 윤리 법 기

등이 서로 충돌할 때 상담자는 윤리 딜 마

를 경험한다(Kolay Akfert, 2012; Welfel, 2016).

한 문제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윤리 기 을 명확히 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담자들은 윤리 딜 마를 겪게 된다(Ergene,

2004; Gumuş & Gumuş, 2010; Kolay Akfert,

2012에서 재인용). ‘윤리 딜 마’란 두 가지

이상의 양립할 수 없는 안 하나를 선택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안 어떤 것도 우

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가 다른 것에 의

해 간과될 수 없거나 어느 한 가지가 더 낫

다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Kitchener & Anderson, 2011; Kolay Akfert, 2012;

Sinnott-Armstrong, 1987). 를 들어, 고 험군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험행동을 할 가

능성이 있지만 내담자의 행동을 정확히 측

하기 힘들 때, 상담자는 공공의 안 과 내담

자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윤리 딜 마를

경험할 수 있다(Corey, Corey, & Callanan, 2014).

상담자들은 윤리 딜 마 에서 비 보장

련 딜 마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되어 왔다(Fisher, 2008; Pope & Vasquez, 2016;

Pope & Vetter, 1992). 를 들어, 미국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국

심리학회(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BPS),

국심리치료학회(United Kingdom Council for

Psychotherapy: UKCP)에 등록된 상담자들을

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윤리 딜 마를 비교

한 결과, 상담자들은 공통 으로 비 보장과

련된 딜 마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ndsay & Clarkson, 1999). 한 2002

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심리학회(APA)에 보고

된 윤리 문제 비 보장과 련된 문제가

4 를 차지하 고(Pope & Vasquez, 2007), 2015

년 APA 윤리 원회에 제소된 사례 12.5%

가 비 보장과 련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APA Ethics Committee, 2016). 국내의 경우

에도 상담자들이 비 보장과 련된 윤리

딜 마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샘, 공윤정, 2011; 유재령, 김 웅, 2006).

비 보장은 효과 인 상담을 한 석으

로, 내담자는 비 보장이라는 원칙 하에 다

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노출되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경험을 상담자에게 자유롭게 개방하게

된다(Pope & Vasquez, 2016; Welfel, 2016). 즉,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신뢰로운 상담 계가

형성되고 심리치료가 효과 이기 해서는

비 보장이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강

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 동, 2009; Duncan,

Hall, & Knowles, 2015; Lehr, Lehr, & Sumarah,

2007; Welfel, 2016). 따라서 한국상담심리학회

를 비롯한 국내 주요 상담 련 학회뿐 아니

라 미국심리학회(APA)와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의 상담 련 학회에서는 상담자가 지켜

야 할 윤리 규범으로 비 보장을 강조하고 있

다. 반면, 비 보장이 민감하고 요하게 다루

어지지 않을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 간 신뢰

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내담자가 오히려 심각한 외상을 입는 등 국

인 결과가 래될 수 있다. 장의 지속

인 폭언으로 힘들어하던 육군 병사가 병

생활 문상담 에게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가, 이 사실이 해당 장에게 달되자 병

사가 자살 시도를 한 사례(이경환, 2015. 3. 13)

는 비 보장이 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지를 여실히 보여 다. 한 상담자가 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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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 윤리 딜 마에 직면하는 비율이 높을

수록 상담자의 소진 스트 스 수 이 증가

한다는 연구결과(Mullen, Morris, & Lord, 2017)

는,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이 내담자

뿐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 보장과 련된 윤리 딜 마( 는 갈

등) 상황에서 상담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

떻게 처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상담자의 윤리 딜 마를

주제로 한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학교, 군, 기

업 등의 특수한 상담 장이나 비 보장과

같은 구체 인 윤리 딜 마에 을 두기

보다는, 학, 학교, 사설 상담센터, EAP 회

사 등 다양한 기 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자

들을 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윤리 딜

마를 포 으로 다루었다(Brown, 2006; Kolay

Akfert, 2012). 한 지 까지 비 보장과 련

된 윤리 문제를 다룬 몇몇 연구들은 주로

아동․청소년 상담사 학교 상담(교)사에 국

한되어 진행되어왔다(구승 , 김계 , 2015;

손 동, 2007; 정미라, 유 란, 2018; Duncan,

Williams, & Knowles, 2013; Moyer & Sullivan,

2008; Moyer, Sullivan, & Growcock, 2012; Rae,

Sullivan, Razo, & de Alba, 2009). 를 들어, 정

미라와 유 란(2018)은 ․고등학교 문상담

교사를 상으로 학교상담 장에서 경험하는

비 보장 갈등상황과 처행동에 해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문상담교사들은 자해나 자살

사고, 아동학 , 계 갈등, 제3자에 의한 상

담내용 공개 요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

고, 갈등상황에서 내담학생의 복지와 안 ,

학교상담의 특수성, 주변에 한 향 등을

고려하 으며, 비 보장 유지와 상담내용 공

개의 두 가지 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는 문상담교사들의 목소리를 통

해 학교 장의 독특성과 특수성이 반 된 비

보장 경험들을 구체 으로 탐색했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 상담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구조 맥락과 특수성이 반 된 비

보장 련 윤리 딜 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조직문화에 특화된 방식으로 처하게

되기 때문에, 상담 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담자들의 윤리 갈등 경험을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에 소속된

상담자들을 상으로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 경험을 구체 으로 밝힌 연구는 드물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비 보장에 을 두고,

기업이라는 조직의 구조 특성과 한국의 문

화 맥락 속에서 기업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은 무엇이고,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탐색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상담자들

이 주로 경험하는 비 보장 련 갈등과 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기업상담자들을 한

교육 훈련에 한 시사 을 도출할 수 있

기를 기 한다.

기업상담은 ‘상담’이라는 기본 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 인 상담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상담 분야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업에는

여러 이해집단이 존재하는데, 기업상담의 세

주체, 즉 상담서비스 고용자인 리자, 서비

스 제공자인 상담자,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내담자의 이해 계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심윤정, 2012; 왕은자, 김계 , 2009; Carroll,

2010). 한 기업상담자는 조직 인 일의 맥락

에서 윤리 인 문제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Hesketh, 2000), 일반 인 상담에서 흔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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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윤리 쟁 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 일어

나는 윤리 인 쟁 , 그리고 조직과 상담자

사이의 윤리 인 쟁 한 함께 다루어야 하

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Carroll, 2010). 를

들어, 기업상담자들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내

담자의 복리증진이라는 두 개의 가치 사이에

놓이기도 하며(김선경, 2002), 조직의 주요 목

표와 상담자의 문 목표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Oberer & Lee, 1986). 결국, 기업

상담자는 ‘기업’이라는 세계와 ‘상담’이라는

세계가 만나는 ‘경계’에서 기업상담을 실행하

는 주체이기 때문에(심윤정, 2012), 상담에

한 기업의 가치와 근로자의 가치를 조화시키

고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며(왕은자, 김계 ,

2010), ‘기업 인 사고’와 ‘상담 인 사고’ 간

긴장을 풀어갈 소통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심

윤정, 2012).

다른 상담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업상담에서

도 상담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인

딜 마를 자주 경험한다(Carroll, 2010). 기업은

조직 인사 리라는 측면에서 상담에 한

정보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상담자는 비

보장을 문가로서 지켜야 할 요한 윤리규

범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Oberer & Lee, 1986),

조직과 내담자의 에서 양쪽을 오가며 일

하는 기업상담자들이 윤리 갈등상황에 직면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Carroll, 2010). 특히, 기

업상담자는 기업상담의 세 주체(조직, 상담자,

내담자) 간 역동 속에서 윤리 쟁 을 다

야하기 때문에, 비 보장과 련한 윤리 의

사결정 시 기업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복잡하고 난해할 것으로 상된다. 를 들어,

기업상담자는 조직의 요구와 내담자 보호 사

이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상담서비스

의 직 인 수혜자인 직원과 기업 안에 상담

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자에게 보수를 지 하는

조직 사이에서 구를 내담자로 간주할 것인

가 하는 윤리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Lee &

Rosen, 1984).

한편, 조직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

에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 인 약

으로 비칠 수 있고, 결국 승진이나 진 등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국의 한 리 조직에 소속된 직원

들은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리자

나 동료들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

해 승진이나 연 상 등에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하고 있었다(Walton, 2003).

직원들은 상담 이용 여부 상담내용이 조직

에 보고될 수 있음을 염려할 뿐 아니라, 상담

자가 조직의 입장에 서서 직원들을 감시할 것

이라는 소 ‘Big Brother’에 한 두려움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yllensten, Palmer, &

Farrants, 2005). 이를 반 하듯, 상담서비스의

비 보장에 한 인식 신뢰는 직원들의 상

담서비스 이용을 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Athanasiades, Winthrop, & Gough, 2008;

French, Dunlap, Roman, & Steele, 1997;

Gyllensten et al., 2005; Milne, Blum, & Roman,

1994), 비 보장에 한 염려는 직원들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 확인되었다(Gyllensten et al., 2005; Walton,

2003). 이처럼 비 보장에 한 직원들의 우려

는 신뢰는 상담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진하는 요한 향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기업상담 장에서 비 보장은 매우 민감

하고 신 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수직 계구조와 조직에 한 충성심이

강조되는 집단주의 기업문화 속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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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담자들은 내담자 정보의 비 보장을 유

지하려는 문 인 책임과 자신이 소속된 조

직의 요구를 고려해야 할 필요 사이에서 윤리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계

와 계를 시하는 국내 기업의 조직 문화에

상담이 도입되는 경우 문화 맥락에 따른 갈

등을 상할 수가 있는데(심윤정, 2012),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상담자들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국내 기업상담자들은 학이나 일반

상담기 에서 상담 수련을 받고 상담 경력을

쌓은 후 기업에 채용된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 으로 기

업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남

주, 2014). 결국, 기업상담자들은 사 교육

이나 비 없이 기업상담의 맥락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윤리 갈등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갈등에 처하고 윤리 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심리 갈등이나 스트 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상된다.

요약하면, 기업상담의 독특한 특성과 국내

기업의 문화 맥락 하에서, 기업상담자들은

다양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해 자신이 소속된 조

직의 구조 특성과 문화 맥락을 반 하여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상담자들이 기업상담의 세 주체(조직,

상담자, 내담자) 간 삼각 계의 역동 속에서

비 보장과 련해서 어떤 윤리 갈등을

경험하고, 직면한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처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 이고 귀납 인 연구 목

에 합한 합의 질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Hill et al., 2005)을 활

용하 다.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에 한

경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 보장 윤

리 갈등에 한 기업상담자들의 공통 이고

유사한 경험들을 포착하는 동시에, 다양한 참

여자들의 독특한 경험을 깊이 탐구하고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CQR이 합한 방

법이라고 단하 다. 한 CQR은 개방형 질

문을 사용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풍부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다수의 연구자 간 합의를

통해 단일 연구자의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

며, 연구자들의 다양한 을 포함시킴으로

써 단일 평정자가 놓칠 수 있는 섬세한 요소

들을 밝힐 수 있다는 장 이 있다(Hill et al.,

2005).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에 소속된 상담자들은 비 보

장과 련해서 어떤 윤리 갈등을 경험하는

가? 둘째, 기업 내에서 비 보장과 련된 윤

리 갈등을 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기업상담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갈등상황

에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

리는가?

방 법

면 참여자

합의 질 연구(CQR) 수행 시 8～15명의

참가자를 확보하는 것이 하다는 Hill(2012)

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에

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자 11명(여성 9명, 남성

2명)을 상으로 면 을 실시하 다. 11명의

연구 참여자 7명은 상담 공 석사 학 를

소지하고 있었고, 3명은 상담 공 박사과정,

나머지 1명은 상담 공 박사 학 소지자

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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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상담심리사 1 3명, 상담심리사 2

8명)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문상담사

1 (2명), 청소년상담사 2 (1명), 임상심리사

2 (1명) 등의 자격을 복해서 소지하고 있었

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9.4세(범 = 32-49

세) 고, 평균 상담 경력은 10.7년(범 =

3.0-20.0년), 평균 기업상담 경력은 7.0년(범

= 2.0-14.1년)이었다. 한 9명의 참여자들이

학원에서 상담윤리 수업을 수강했거나 학회

연수 는 워크 을 통해 상담자 윤리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소속 기업과 근무 지역이 특

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

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참여자를 선정하 다.

11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총 9개의 기업에 소

속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근무 지역은 서울 6

명, 경기 3명, 기타 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

7명은 정규직, 2명은 무기계약직, 2명은 단

기계약직이었다.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기업

의 상담센터에 1명의 상담사만 근무하는 경우

가 반 정도(5곳)를 차지하 으며, 해당 상담

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가 3～4명인 경우는 4

곳, 5명 이상인 경우는 2곳이었다. 연구 참여

자들이 주로 만나는 내담자들은 기술/연구개

발직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행정, 제조/생산,

업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표 1에 제시하

다.

연구

연구 은 모두 네 명으로, 상담 공 교수

1명, 상담 공 박사과정생 2명, 석․박사 통

합과정생 1명으로 구성되었다(여성 3명, 남성

1명). 네 명의 연구자들은 모두 국내 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령은 31-48세까지 분포하

번호 소속기업 연령 최종학력 총 상담 경력
기업상담

경력

윤리교육

이수 여부

1 A 30 박사과정 7.6년 3.5년 유

2 A 30 석사 6.0년 3.3년 무

3 B 40 박사 16.6년 12.0년 유

4 B 40 박사과정 15.6년 14.1년 유

5 C 40 석사 20.0년 12.0년 유

6 D 40 석사 10.0년 7.0년 유

7 E 40 석사 17.3년 6.2년 유

8 F 30 석사 6.8년 5.7년 유

9 G 30 석사 5.5년 4.7년 유

10 H 30 석사 3.0년 2.0년 무

11 I 30 박사과정 10.0년 6.8년 유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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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 자와 제2 자는 문헌 연구, 참가자

선별 섭외, 심층 면 진행 축어록 제

작, CQR 등 연구의 과정에 참여하 으며,

국내 기업 조직에서 일제 상담자로 근무

한 경험이 있고(5～9년), 학원 수업을 통해

상담윤리와 질 연구방법론 과목을 이수하

다. 한 명의 연구원은 인터뷰 자료를 코딩

하고 합의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CQR을 함

께 진행했으며, 학원에서 상담윤리 과목을

수강하 다. CQR을 활용해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기업상담 수퍼바이 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상담 공 교수가 피드백

을 제공했는데, 특히 자료 분석 시 역과 핵

심 개념이 자료를 정확하게 반 하고 있는지

에 을 두고 독립 으로 자문을 실시하

다.

연구자들은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인터뷰 내

용 참가자들의 반응에 한 연구자들의 감

정이나 생각에 해 논의하 으며, 자료 분석

시 연구자들의 선입견을 인식하고 이를 균형

있게 조 하고자 노력하 다. 한 분석에 참

여한 연구자들은 모두 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 으로 동질 이었으며 힘

의 차이가 미미하 고, 서로 자유롭게 피드백

을 나 고 진하 다.

질문지

개인정보 질문지

연구 참여자들은 성별, 나이, 학력, 자격, 상

담 경력(총 상담 경력 기업상담 경력), 상

담자 윤리교육 이수 여부, 재 소속된 기업

련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질문지를 작

성하 다.

면 질문지

기업상담자가 경험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탐색하기 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

은 차로 면 질문지를 제작하 다. 우선 기

업 조직 상담 경험이 있는 제1 자와 제2

자가 학교 조직 상담 역에서의 윤리

딜 마와 비 보장에 한 선행연구(구승 ,

김계 , 2015; 박한샘, 공윤정, 2011; 최선남,

이혜선, 2014)와 다양한 윤리 의사결정 모델

(Cottone & Tarvydas, 2016; Fisher, 2008; Garcia,

Cartwright, Winston, &　 Borzuchowska, 2003;

Pope & Vasquez, 2016; Welfel, 2016)을 바탕으

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반 한 반구조

화된 질문지를 제작하 다. 다음으로 기업상

담 수퍼바이 로 활동하고 있는 상담 공 교

수에게 질문의 내용 구성이 한지, 질

문이 연구 목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지

등에 해 피드백을 받은 후 이를 토 로 질

문지의 내용을 수정하 다. 한 본격 인 면

진행에 앞서, 기업상담자 2명에게 면 질

문지를 보여주고 질문의 내용이 한지에

해 의견을 구한 후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일부 수정하 다. 이후 기업상담자 2명에게

비면 을 실시하고 질문에 한 이해도와

면 흐름에 한 피드백을 받은 후, 이를 토

로 질문지를 최종 수정하 다. 최종 확정된

질문지 문항은 4 역,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주요 질문으로는 기업상담자가 경험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 , “기업상담자로

근무하면서 비 보장 이슈와 련하여 직․간

으로 경험한 윤리 갈등은 무엇입니

까?”),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의 발요인

( ,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을 발

하거나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비 보장 련 윤리 의사결정( , “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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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윤리 갈등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습니까?”), 의사결정 시 고려사항( , “의

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요하게 고려

하 습니까?”) 등이 있다.

연구 차

면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

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 다.

첫째, 최소 2년 이상 기업상담자로 근무하면

서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을 인식하

고 경험해본 기업상담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

정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내부모델의 기업상담자로 제한하 다. 외부모

델 기업상담자(외부 EAP 업체에서 고용하여

조직에 견하는 상담자)에 비해 내부모델 기

업상담자(회사에서 직 고용하여 조직 내에

서 근무하는 상담자)가 조직과 직 으로 소

통할 기회가 상 으로 더 많고(심윤정,

2012; 왕은자, 김계 , 2007), 비 보장과 련

된 갈등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더

욱이, 내부모델 기업상담자는 상담자인 동시

에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조직-내담자-상

담자의 삼각구도 안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

할 수 있다(왕은자, 김계 , 2009). 셋째, 내부

모델의 기업상담자라고 하더라도 비상근직일

경우 조직 안에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를 상근직 기업상담

자로 한정지었다. 넷째, 기업마다 독특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조직 내 상담센터 설립

목 상담센터 역할에 한 기 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속 기업 소재지, 상담자

의 고용형태, 상담실에 근무하는 상담자 수,

내담자의 주요 직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

업에 소속된 기업상담자들로부터 비 보장과

련된 갈등 경험을 들으려고 하 다.

면 참여자를 모집하기 해 연구자들의

지인과 참여자들의 추천을 받는 덩이 표집

(snowball sampling)(Gall, Gall, & Borg, 2003)을

활용하 다. 먼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기업

상담자들에게 연락해서 연구 목 에 부합하는

참여자들을 소개받았고, 제2 자가 이들에게

연락해서 상담 경력, 고용형태, 소속기업 등이

면 참여자 선정 기 을 충족하는지 확인하

다. 이후에는 면 에 참여한 기업상담자들

로부터 1～2명의 상담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면 참여자를 확보하 다. 면 참여자 선정

기 을 충족하는 기업상담자들에게는 연구의

목 과 면 진행방식, 면 소요시간 등에

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최종 확인하

다. 연구자들이 추천받은 기업상담자는 총

18명이었으며, 이 7명이 연구 주제에 한

부담감(5명), 시간 부족(1명), 참여자 선정 기

미충족(1명) 등의 이유로 연구 참여를 거 하

다. 최종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1명의

기업상담자들과 면 을 진행하 고, 참여자에

게는 커피 음료쿠폰을 제공하 다.

자료 수집

면 질문에 한 참여자의 이해를 돕고 질

문에 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제공하기

해 면 질문지(개인정보 질문지 포함)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인터뷰를 실시하기 최소 1주일

에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 다. 심

층면 은 각 참여자와 의하여 참여자가 근

무하는 회사의 상담실이나 견실, 거주 지역

인근의 커피 (스터디룸) 등에서 진행하 다.

심층면 은 제1 자와 제2 자가 함께 진행하

으며, 제1 자가 연구 참여 동의서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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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개인정보 질문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에 연구의 목 과 차를 구두로 다시 한

번 설명하 다. 연구자들은 면 질문지를 바

탕으로 참여자들이 경험한 비 보장 련 윤

리 갈등과 발요인, 최종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을 종합 으

로 질문하 다. 면 은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

에 녹음되었다. 면 이 종료된 후에는 면

내용의 비 보장에 해 다시 약속을 하 으

며, 필요할 경우 추가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

음을 설명하 다. 실제 2명의 기업상담자와 10

분에서 20분 정도의 추가 면 을 진행하 다.

면 내용은 연구자들이 녹취록으로 작성하

으며,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는 기호 는 숫자

로 표기하 다. 한, 녹음된 일 녹취록

은 비 번호를 설정한 후 보 하 다.

자료 분석

연구자들은 면 을 통해 얻은 11개의 자료

에 해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 는데, 약

5개월 동안 200시간 가까이 만나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했으며, 감수 후 재검토하는 순환

과정을 거쳤다. Hill 등(2005)의 제언에 따라,

연구자들은 우선 면 질문지를 바탕으로 작성

한 기 목록에서 역 목록을 도출하 다.

그 다음 각자 개별 으로 축어록을 검토하

고 사례들을 유사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역

화 하 다. 그 과정에서 역 목록이 달라지

기도 하 으나 분석이 거듭되면서 자연스럽게

역 목록이 안정되었고, 연구자들 간 계속된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 역을 확정하 다.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자들은 각자 축어록을

작은 의미단 로 분석하여 핵심 개념을 추출

한 후,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 다. 두

명 이하의 연구자가 도출하 거나( , 내담자

의 자살 이후 정보 공유 수 를 두고 고민함

등), 구체 인 정보가 생략되는 등( , 고 험

군, 일반 직원 등) 서로 불일치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핵심 개념에 해서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연구자들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

다. 이때 핵심 개념은 연구자들의 추론을 최

한 배제하고 참여자의 응답이 충실하게 반

되도록 요약하 다. 모든 사례의 역과 핵

심 개념을 구성한 후 감수자는 핵심 개념이

원자료의 본질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지,

핵심 개념이 한 역으로 분류되었는지,

모든 요한 자료가 추출되었는지 검토하 다.

연구자들은 감수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원자

료를 재검토하고 분석 결과를 수정하 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핵심 개념에 반 된

공통 주제를 설명하는 범주를 도출하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역별로 상 범주와

하 범주를 세분화하고 핵심 개념이 어느 범

주에 속하는지 분류하기 해, 연구자들이 서

로 모여 논의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감

수자는 2차 감수를 통해 각 핵심 개념이 정확

한 범주에 소속되었는지, 범주 목록이 핵심

개념의 본질을 합하게 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다. 연구자들은 감수 결과에 한 논

의를 거쳐 범주를 수정하 다. 연구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해, 연구의 모든 과

정에서 감수자의 의견을 수시로 검토하 고,

기 교차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2개의 사

례를 추가로 분석하여, 범주의 빈도가 변화하

는지, 새로운 범주나 역이 발생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여

연구 결과가 안정 인 것으로 간주하 다. 마

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

내 자신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 되었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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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다.

결 과

자료 분석 결과 총 4개 역(‘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의 종류’, ‘비 보장과 련

된 윤리 갈등의 발요인’, ‘의사결정 과정

에서의 고려사항’, ‘비 보장 련 의사결정’),

14개의 상 범주, 37개의 하 범주가 도출되었

다. 각 범주가 체 사례를 얼마나 표하는

지를 명시하기 해, 10～11사례에 용되는

범주는 ‘일반 ’, 6～9사례(50% 이상)는 ‘ 형

’, 3～5사례(50% 미만)는 ‘변동 ’으로 그 빈

도를 표시하 다.

역 1 :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의

종류

역 1은 기업에서 상담자가 경험한 비 보

장과 련된 윤리 갈등의 종류를 나타낸다.

기업상담자들은 상담 정보에 한 비 보장

는 정보 공유를 두고 조직 뿐 아니라 내담

자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 상담 문

가이면서 조직의 일원인 상담자들은 비 보장

과 련해서 자신의 역할에 해 갈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 에서는 비 보장

과 련된 윤리 갈등의 종류를 ‘조직의 상

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 ‘내담자의 비

보장/상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 ‘비

보장과 련해서 상담자의 역할에 해 내

으로 갈등함’ 등 3개의 상 범주(9개의 하 범

주)로 분류하 다.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의 종류를 표 2에 제시하 고, 범주별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의 상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

연구 참여자들은 기업 내에서 인사담당자

(이하 ‘인사’) 임원이 기업상담자에게 내담

자(직원)의 상담 이력 상담 내용을 확인하

기 한 질문을 하거나 구체 인 상담 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윤리 갈등을 경험한

다고 보고하 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조직의

상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으로 분류하

다. 첫째, 조직 리자가 (자살 등의 험이

높은) 고 험군 직원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들의 상담 심

리검사 결과를 요구할 때, 연구 참여자들은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

고하 다(N = 6, 형 ).

“고 험군이라고 생각되는 인력에

해서 윗선에서 상담자에게 ‘그 사람의 상

담 내용을 일로 달라’고 하는 거 요.

그런데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했던 일

도 아니고...” (고 험군 직원의 상담 정보

를 두고 갈등함, 참여자 1)

특히, 상담을 통해 고 험군 직원을 스크리

닝해서 인사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고 험

군에 속하는 내담자(직원) 명단을 요청하는 경

우, 조직 리자와 상담자 간 윤리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명단을 딱 주고요. 그 에서 정

신건강 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

실에서 스크리닝을 해서 명단을 추려달

라는 거 요.” (고 험군 직원의 상담 정

보를 두고 갈등함,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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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 리자가 심 직원( , 근

태 불량․부 응 직원, 휴직 희망자 등)

의 상담 여부 는 상담 내용에 해 질

문하는 경우, 참여자들은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N

= 9, 형 ).

“임원 한분이 어떤 직원을 지칭하면서

상담실에 혹시 왔다갔냐고 물어보더라고

요.” ( 심 직원의 상담 정보를 두고 갈등

함, 참여자 9)

“회사 입장에서는 유능하고 필요한 인

재인데, 이분은 번 아웃이 돼서 퇴사를

희망하고 있고, 상담을 온 이 있음을

본인은 구한테 밝히지를 않으셨던... 그

런데 그분의 상 자께서 어떻게 아시고

1) 본 연구에서 ‘ 심 직원’은 조직 내 응에 문제

가 있거나 향후 문제를 일으킬 잠재 가능성이

있어서 인사가 의주시하는 직원, 인사 으로

리가 필요하다고 단되는 직원을 의미함.

화를 주셨어요. ‘ 구 구 상담도 받았

다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죠. 그러니

까 물어보죠.’” ( 심 직원의 상담 정보를

두고 갈등함, 참여자 5)

“그 내담자가 휴직을 신청하려고 HR에

갔었나 요... ( 략) HR 담당자가 (상담실

에) 온 거 요. 구 구씨 여기서 상담

을 받았었냐, 과연 휴직 처리로 받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 심 직원의 상담 정

보를 두고 갈등함, 참여자 4)

셋째, 조직 리자가 고 험군, 심 직원

등 특정 직원에 한 상담 정보 이외에 일반

직원들을 상으로 실시한 심리검사, 교육, 상

담 로그램의 결과를 상담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참여자들은 비 보장 련 윤리 갈등

을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N = 8, 형 ).

를 들어, 조직 리자가 상담자에게 체 임

범주 하 범주 빈도

조직의 상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

고 험군 직원의 상담 정보를 두고 갈등함 형

심 직원1)의 상담 정보를 두고 갈등함 형

일반 직원의 상담 정보를 두고 갈등함 형

(기업 내 사고발생 후) 사고자의 상담 정보를 두고 갈등함 변동

상담 의뢰된 직원의 상담 정보를 두고 갈등함 변동

내담자의 비 보장/상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

내담자의 상담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해 내담자와 갈등함 변동

다른 내담자의 상담 정보를 요청한 내담자와 갈등함 변동

비 보장과 련해서 상담자의

역할에 해 내 으로 갈등함

상담자이자 직원으로서의 내 갈등 형

기업상담자로서의 역할 범 에 한 내 갈등 변동

주. 10～11사례에 용되는 범주는 ‘일반 ’, 6～9사례는 ‘ 형 ’, 3～5사례는 ‘변동 ’으로 표기함.

표 2. 역 1: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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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상으로 실시한 심리검사의 개별 결

과를 요구하거나, 직원들의 심리검사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 참여자들은

상사의 지시와 내담자 정보의 비 보장 사이

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이 직원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한 피드백을 주라고 해서 우리

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큰 건의 일이지

만 그걸 다 했어요. 그런데 막 에 그 임

원이 끝까지 나한테 와서 그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거 요. 그거 가지고 엄청나

게 싸웠죠... ( 략) 그 임원이 계속 어

붙여서 정말 완 히 끝까지 몰렸었던 것

같아요.” (일반 직원의 상담 정보를 두고

갈등함, 참여자 3)

한 조직 리자가 상담센터에서 진행한

교육 상담 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의 명

단이나 구체 인 상담 내용을 요청하는 경우

도 있었다.

“어떤 부서에 특정 이슈가 있었는데요.

인사 담당자가 상담실에 그 부서에 한

소통 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 이슈에 해 잘 다 달라고 하면서...

참여한 직원들이 회사에 조 으로 변

한다거나... 상사와의 갈등이 나타난다거

나... 그런 구체 인 내용을 알고 싶어 하

는 거 요.” (일반 직원의 상담 정보를 두

고 갈등함, 참여자 6)

넷째, 자살 등 기업 내 사고가 발생한 후

조직 리자가 상담자에게 사고자의 상담

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참여자들은

정보 공유 여부 공유 수 을 두고 윤리

갈등을 경험한 이 있다고 보고하 다(N =

4, 변동 ).

“(내담자가) 결국... 자살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모

든 자료를 내놔라 했을 때 상담 기록이

나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제가 그때는

갈등을 했죠. 처음 있는 일이었고, 내가

배운 것은 있지만 오 하는 것이 맞나...”

(사고자의 상담 정보를 두고 갈등함, 참

여자 6)

다섯째, 리자가 직원을 상담에 의뢰하는

경우, 당연한 듯 상담 내용이나 결과에 한

정보를 요청하여 상담자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N = 3, 변동 ).

“ 리자가 계속 주목해서 보아 왔던

인력이고 자신이 직 의뢰했기 때문에

그 직원의 문제가 상담에서 어떻게 다루

어졌는지 궁 해 하는 거죠.” (상담 의뢰

된 직원의 상담 정보를 두고 갈등함, 참

여자 7)

내담자의 비 보장/상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자신의 상담 내

용이 설될 것을 의심하거나, 비 보장 외

에 해당되는 내용을 사측과 공유하는 것을 거

부할 때,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해 다

른 내담자의 상담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때

윤리 갈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는데, 연구

자들은 이를 ‘내담자의 비 보장/상담정보 요

청 상황에서 갈등함’으로 분류하 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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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가 자신의 상담 내용이 혹시 사측에

달되지 않을까 지나치게 염려하여 상담자를

의심하거나, 자살 등의 험이 있는 비 보장

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이 사측에 알려지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

하는 경우,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계에서

윤리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N

= 3, 변동 ).

“‘뭐 이거 다 보고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정말 상담실이 계속 가지고 가는

의구심이구나... ( 략) 근데 사원들이 간

과하시는 거는 여기서 상담한 것에 해

서 (사측은) 심이 별로 없으신데 약간

과하게 생각을...” (내담자의 상담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해 내담자와 갈등함, 참

여자 7)

“자살 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내

담자한테 얘기하죠. 이거는 회사에 알려

야 된다고. 그런데 내담자는 회사 내에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평 에 굉

장히 민감하다 보니, 그러면 차라리 상담

실에 안 오겠다면서 강하게 거부하고. 이

런 경우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내담

자의 상담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해

내담자와 갈등함, 참여자 9)

한 계나 상하 계에 있는 두

당사자가 각각 내담자일 때, 한 내담자가 다

른 내담자의 상담 여부와 내용에 해 물어

보는 경우 참여자들은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N = 3,

변동 ).

“한 내담자(A)가 ‘우리 장님(B)이 (상

담실에) 오시는 것 같은데 ( 장님이) 제

이야기 했나요?’ 장(B)은 ‘혹시 이런 사

람(A) (상담실에) 왔었나요?’ 물어보는 경

우가... 가끔 있어요.” (다른 내담자의 상

담 정보를 요청한 내담자와 갈등함, 참여

자 10)

비 보장과 련해서 상담자의 역할에 해

내 으로 갈등함

기업상담자가 비 보장과 련해서 기업 내

여러 이해 계자들과 직 으로 갈등하는 것

이 아니라 상담자의 역할에 해 다른 자

기와 내 으로 갈등하는 것을 연구자들은 ‘비

보장과 련해서 상담자의 역할에 해 내

으로 갈등함’으로 분류하 다. 우선, 상담자

인 동시에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인 참여

자들은 상담자와 직원이라는 두 지 를 동시

에 갖게 되는데, 상담 정보 공개를 두고 상담

문가로서의 가치와 조직에 소속된 직원으로

서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여 각 지 에 기 되

는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내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 = 8,

형 ).

“그 지시를 하는 (상담 정보를 공개하

라는) 사람이 의 상사이거나 의 최종

고과권자, 평가권자가 되어 버리면... 순

간 으로 갈등이 안 될 수 없죠. (상담자

로서) 그건 드릴 수 없다고 답은 정해져

있지만, 도 인간인지라 머릿속으로 평

가에 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

각이 드는 거죠.” (상담자이자 직원으로서

의 내 갈등,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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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상담자이자 직원인데 갈등을

했죠. 만약에 내가 자유롭게 센터를 오

해서 운 하는 상담자 다면 내가 마음

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직원은 당연히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 가 있으니까 그

것에 맞춰야 한다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 두 가지가 그 순간 분리가 돼서 갈등

을 하는 것 같고...” (상담자이자 직원으로

서의 내 갈등, 참여자 6)

한, 참여자들은 기업상담자라는 하나의

지 안에서 상담자로서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즉 비 보장과 련된 윤리규정이나

지침에 기 어 상담자에게 부과된 기본 인

역할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지을지, 아니면 보

다 주도 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할지 기업

상담자로서 자신의 역할 범 에 해 내 갈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N = 4, 변동

). 를 들어, 상담자가 조직에 알릴 필요가

있는 사례( , 자살 험 등 비 보장 외에

해당하는 사례, 직장 내 성희롱, 언어폭력 등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례 등)일지라도, 참여자

들은 조직에 고지해야 할 의무와 내담자 보호

사이에서 보고 여부 수 을 두고 내 으로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가 있거나 상담과정에서 자

살 징후가 보일 때 담당부서의 조직책임

자에게 알려야 할지 어도 가족에게 알

려야 할지 고민이 들죠. 자살 험이 있

는 내담자의 경우, 비 보장 외사례에

해당하기도 하고 내담자에게도 사 에

비 보장 외에 한 고지를 하지만 막

상 조직책임자에게 이야기할까 말까 늘

망설여져요. 내담자가 혹여나 자신을 해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으면서도 자

칫 내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기업상담자로서의 역

할 범 에 한 내 갈등, 참여자 4)

역 2 :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의

발요인

역 2는 기업상담자들이 인식하는 비 보

장 련 윤리 갈등을 발하는 요인을 나타

낸다. 연구자들은 ‘상담 상담센터에 한

상호 인식의 차이’, ‘조직의 특성’, ‘개인의 특

성 이해’ 등 3개의 상 범주(6개의 하 범

주)로 분류하여 표 3에 제시하 고, 범주별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 상담센터에 한 상호 인식의 차이

연구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상담센터 기능에

한 조직과 상담자 간 견해 차이’, ‘상담 내

용 자료 리에 한 오해’를 보고하 고,

연구자들은 이를 ‘상담 상담센터에 한

상호 인식의 차이’ 요인으로 분류하 다. 첫

째,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센터의 기능에 한

인사와 상담자 간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하 다(N = 7, 형 ). 를 들어, 인사

가 (자살 등) 사고 방 사원 리를 해

련 정보를 악해서 인사에 고지하는 것이

상담센터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인사

와 내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상담자 간에 상

담센터 기능에 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상담

정보 공유에 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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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문제를 사 에 악하여 조치

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방하고자 하는

이라서 그 차이 때문에 계속 부딪치

는데, 그 게 되면 내담자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담

자 입장에서는 내담자를 지킬 수밖에 없

는 거죠.” (상담센터 기능에 한 조직과

상담자 간 견해 차이, 참여자 3)

둘째, 참여자들은 인사 담당자 조직 구

성원들이 상담 정보의 내용과 리에 해 잘

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윤리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N = 4, 변동 ).

를 들어, 상담자가 내담자의 개인 인 심리

어려움을 주요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

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자나 조직 구성원

들이 상담 내용 회사나 인사와 련된 핵

심 인 정보가 있을 것으로 오해하거나, 상담

자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곡해해서 윤리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 무 쉽게 정보를 요청하고 상담자가

그것을 주지 않으면 윤리 인 문제 때문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담자가 정보를

나 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요.” (상

담 내용 자료 리에 한 오해, 참여

자 11)

조직의 특성

연구 참여자들은 기업마다 갖고 있는 조직

문화 분 기, 상담자의 귀속 부서 직

등으로 인해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

이 발생하고 갈등의 수 한 달라지는 것으

로 보고하 고, 연구자들은 이를 ‘조직의 특

성’ 요인으로 분류하 다. 첫째, 연구 참여자

들은 기업 내 독특한 조직 문화 분 기로

인해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N = 7, 형 ). 를

들어, 직원 상 심리검사 결과를 부서별로

서열화한 후 상 으로 결과가 좋지 않은 부

서의 리자를 문책하는 조직의 분 기 속에

서, 기업상담자는 보고의 의무와 내담자

조직 보호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는 직원 상 심리검사 결과가 나

오면 그것을 토 로 로그램을 하거나

범주 하 범주 빈도

상담 상담센터에 한

상호 인식의 차이

상담센터 기능에 한 조직과 상담자 간 견해 차이 형

상담 내용 자료 리에 한 오해 변동

조직의 특성
독특한 조직의 문화 분 기 형

상담자의 귀속 부서 직 형

개인의 특성 이해(利害)
자신의 워 지 를 활용하는 상사 변동

특정 목 을 해 상담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조직 리자 형

주. 10～11사례에 용되는 범주는 ‘일반 ’, 6～9사례는 ‘ 형 ’, 3～5사례는 ‘변동 ’으로 표기함.

표 3. 역 2: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의 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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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조

치가 요한 거니까. 그런데 임직원 회의

에서 (심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1 은 괜

찮은데 2 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

이 나오니까... ( 략) 심리검사 결과가 좋

지 않은 은 장이 많이 까이고 내려

갈구니까... 분 기가 그러니까 상담자로

서 되게 어렵잖아요.” (독특한 조직의 문

화 분 기, 참여자 10)

한 인사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조직의

경우 비 보장 련 기 이 수시로 변해 상담

자들이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를 달라 못 다, 니가 옷을 벗

니 내가 옷을 벗니 하면서 간신히 포기

를 시켰는데... ( 략) 부분 1-2년 주기

로 교체되니까 매번 교체될 때마다 (데이

터를 달라는 새로운 임원과) 다시 싸워야

되는 거 요.” (독특한 조직의 문화 분

기, 참여자 3)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조직 내 상담자의

귀속 부서 직 에 따라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이 다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

하 다(N = 6, 형 ). 를 들어, 상담자가

어느 부서 소속인지에 따라, 상담자가 정규직

인지 계약직인지 는 조직 내에서 상담자의

직 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해 계자들의 상담

정보 요구 수 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해 상담자가 경험하는 비 보장 련

윤리 갈등 수 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가 조직도 상 어느 부서에 소

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더라고요,

를 들어, 정신보건 부서에 소속되면 터

치가 조 덜 해요. 그런데 HR 부서로

가면 다르죠. 상담자가, 상담실이 어느

부서 소속인지에 따라 일방 인 정보 요

구가 덜 하고 이에 따른 갈등을 덜 경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자의 귀속 부

서 직 , 참여자 3)

“계약직이라고 를 그런 식으로 했

어요. 계약직이니까 자신에게 잘 보이려

면 무리하게 정보를 요구해도 자기들한

테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로 부분이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알아

서 기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자의 귀속

부서 직 , 참여자 11)

개인의 특성 이해(利害)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워 지 를 활

용하는 상사, 특정 목 을 해 상담실을 수

단으로 이용하는 조직 리자 등 개인의 특성

이나 개인 이해(利害)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을 발시킨다고 보고하 고, 연

구자들은 이를 ‘개인의 특성 이해’ 요인으

로 분류하 다. 첫째, 상 자가 자신이 지닌

권력과 지 를 활용하여 상담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상담자는 그 요청을 쉽

게 거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 보장과 련

된 윤리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 = 5, 변동 ).

“그분은 많은 워를 갖고 있기도 하

고 자기가 할하고 있는 것을 속속들이

어떤 거리도 없이 모두 알아야 되는 사

람인 거 요. 그런데 내가 상담 정보 공

유는 안 된다고 계속 디펜스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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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더 심해지고 퇴사 까지 하면

서 치열하게 부딪히게 죠.” (자신의

워 지 를 활용하는 상사, 참여자 3)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조직 리자가 자신

의 특정한 목 달성을 해 상담실을 수단으

로 이용하고자 할 때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이 발된다고 보고하 다(N = 7,

형 ). 를 들어, 조직 리자가 회사에 이익

이 될 만한 정보를 빼내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한 수단으로 상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

“ 험군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그들의 업무 평가에 큰 향을 미치잖아

요. 그래서 공식 으로 문책이 내려올 경

우를 비해서 결과를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정 목 을 해 상담실을 수

단으로 이용하는 조직 리자, 참여자 2)

한 연구 참여자들은 인사 담당자가 상담

자를 고유의 문성을 가진 트 로 인정하

지 않고 일방 으로 정보를 수집해가는 통로

로만 활용할 때 윤리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

로 보고하 다.

“서로 각자의 문성을 인정하고 신뢰

를 가진 채 서로 해야 할 역을 정하

게 나눠서 맞춰 가면 되는데... ( 략) 우

리랑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가겠다는 생

각보다는 그냥 하나의 소스를 얻고 싶어

하고. 용병인거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윤리 갈등이 무척 심해지는 거

요.” (특정 목 을 해 상담실을 수단

으로 이용하는 조직 리자, 참여자 3)

역 3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이 역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

을 경험한 기업상담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나타내는데, ‘내담자’, ‘조직’,

‘상담자 (자신)’, ‘ 계’, ‘상담센터’ 등 5개의

상 범주(12개의 하 범주)로 분류되었다. 표

4에 그 결과를 제시하 고, 범주별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내담자

참여자들은 비 보장 련 윤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담자의 이득과 안녕, 내담자의 불

이익 는 낙인, 고 험 증상의 심각도를 고

려했다고 보고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내담

자’ 련 고려사항으로 분류하 다. 우선, 모

든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

등상황에서 내담자의 이득과 안녕을 요하게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

= 11, 일반 ). 를 들어, 참여자들은 내담자

의 실질 이득( , 부서 이동, 직무 환, 휴

직 등의 인사 조치), 내담자의 안 , 정서

안정 등을 고려해서 비 보장과 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들

은 조직이 내담자에게 도움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 공유 여부 공유 수 을 결정한

다고 보고하 다.

“내가 인사에 이 사람에 해서 ‘어떻

다’는 얘기를 조 이라도 더 해 때,

그걸 가지고 인사에서 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비 보장에서 의

기 이 던 것 같아요. 인사가 내담자에

게 도움을 수 있을 때는 사실 내가 조

더 정보를 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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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런데 인사가 내담자에게 해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방 으로 정보 요구만

을 할 때는 정보요청에 해 거 하게

되는 기 이었던 것 같아요.” (내담자의

이득과 안녕, 참여자 8)

“원래는 역량이 높은 직원이었는데 최

근 우울, 불안을 겪으면서 본인의 역량을

제 로 발휘하지 못하다가 결국 평가

상자 명단에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내

담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인사

책임자에게 해당 직원의 심리 상태에

해 이해시키고 회복가능성을 어필하면

서 퇴사를 유보하도록 극 으로 제안

했죠.” (내담자의 이득과 안녕, 참여자 4)

한편,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상담 받고 있다

는 사실이 알려지거나 최소한의 상담 련 정

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공유될 경우 내담자가

피해나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

고, 특히 내담자에 한 회사나 동료들의 부

정 인 평가나 낙인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N = 6, 형 ).

“고 험군에 한 최소한의 정보( 를

들어, 소속 부서)를 주더라도 내담자를

유추해 낙인찍을까 정보요청을 거 한

도 있어요.” (불이익 는 낙인, 참여

자 2)

한 부분의 참여자들은 정보 공유 여부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내담자의 고 험 여부

와 증상의 심각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자살 험이 높거나 부 응 정신

범주 하 범주 빈도

내담자

내담자의 이득과 안녕 일반

불이익 는 낙인 형

고 험 증상의 심각도 형

조직
내담자가 속한 부서의 직원 보호 형

조직에 한 해 형

상담자

상담자 보호 형

귀책 가능성 변동

기업상담자로서의 정체성 변동

계
상담자-인사 간 계 형

상담자-내담자 간 계 형

상담센터
기업상담센터의 이미지 형

상담센터의 존폐문제 변동

주. 10～11사례에 용되는 범주는 ‘일반 ’, 6～9사례는 ‘ 형 ’, 3～5사례는 ‘변동 ’으로 표기함.

표 4. 역 3: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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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증상이 심한 경우 인사와 정보를 공유

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N = 9, 형 ).

“자살 험이 있는 내담자를 담당부서

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야 할지 망설여지

고 내담자를 만나는 것이 조마조마해요.

자살 험이 있는 경우, 그래도 호 의

기미가 보이는지 아니면 상황이 더 악화

가 되는지 내담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제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

험 증상의 심각도, 참여자 4)

조직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의

사결정 과정에서 내담자뿐 아니라 내담자가

속한 부서의 직원 보호, 조직에 한 해 등

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구자들은 이를 ‘조직’ 련 고려사항으로 분

류하 다. 우선, 참여자들은 정보를 공유하거

나 공유하지 않음에 있어서 재의 내담자뿐

아니라 내담자가 속한 부서의 구성원들을 보

호하는 것 역시 요하게 고려하 다(N = 7,

형 ).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담자와 내담자

가 속한 부서의 구성원들을 우선순 로

고려해요. 일단은 내담자가 가장 첫 번째

이고요. 내담자가 속한 부서도 우리에겐

내담자 조직인 거니까 그것 한 함께

가장 요한 거죠.” (내담자가 속한 부서

의 직원 보호, 참여자 3)

한 개인의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차원

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로 되어 조직에 해

를 끼치는 경우( , 부서장의 강박 인 성격으

로 인한 잦은 업무 확인 추궁으로 부서원

체가 힘들어하는 경우), 성희롱, 언어폭력,

왕따 사례와 같이 조직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

자가 분명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참

여자들은 문제해결을 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

= 8, 형 ).

“회사에 명백한 손해가 되는 것에

해서 비 보장을 하지 않을 의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직에 한

해, 참여자 8)

“내담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 부서장으

로 인한 부서 체의 문제일 경우

하게 알릴 방법을 찾죠.” (조직에 한

해, 참여자 3)

“성희롱 피해 내담자가 성희롱 사건

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건 처리를 해 오 을 해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내담자에게 먼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경우 내담자가 동의를 하면

오 해서 조직에 알리죠.” (조직에 한

해, 참여자 4)

상담자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상담자 보호, 귀책 가능성, 기

업상담자로서의 정체성 등을 보고했고, 연구

자들은 이를 ‘상담자’ 련 고려사항으로 분

류하 다. 우선,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

된 윤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담자를 보호

하는 것 못지않게 상담자에 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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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인사 불이익 등으로부터 상담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요하게 고려하 다(N = 6,

형 ).

“기업상담자는 내담자를 보호하는 동

시에 상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해요. 인사 의 불필요한 정보

공유 요청에 해 거 했더니 해고하겠

다고 박을 하고 윗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담자가 잘못이라는 식으로 분

기가 만들어지는 거 요. 그래서 상담자

를 보호하기 한 차원으로 는 로

상 부서의 임원에게 있었던 상황을 보

고하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상담

자 보호, 참여자 11)

한 참여자들은 자살 등의 사고가 발생하

게 될 경우 사 에 공유하지 않은 것에 한

질책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사고 발생

에 한 귀책이나 원망이 상담자에게 돌아올

것에 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귀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가능) 사례에 한 정보 공유 여부

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 = 5, 변동 ).

“ 는 조직에 채용된 하나의 직원이기

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문

제가 생겼을 때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한 질책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

려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담자가 혹여

나 실제로 자살이나 자해 등을 실행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가 양립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귀책 가

능성, 참여자 4)

한편,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담자의 요구와 기업

의 요구를 한 선에서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한다는 기업상담자로

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N = 5, 변동 ).

“상사의 압박에 못 이겨서 는 상사

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상담사

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

요. 상사한테 인정받기 해 불합리와 타

하고 내담자 정보를 는 것은 상담자

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상사한테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것보다 내담자를

지키는 것이 상담자로서의 정체성과 자

존심을 지켜주죠.” (기업상담자로서의 정

체성, 참여자 2)

계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의사

결정 과정에서 ‘ 계’를 요하게 고려하 는

데, ‘상담자-인사 간 계’와 ‘상담자-내담자

간 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참여자들은 인사와의 계를 고려했는데(N =

6, 형 ),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상

황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이 함께 일해야 하는

인사와의 계에 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

하 다.

“(정보 공유를) 거 을 할 때에도 무조

건 싸우기 보다는 세련되게 처하는 것

이 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

고 안볼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 터 하게 해결

해버리면 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마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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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힘들게 되니까요. 제 개인의

처행동이 무 터 해서 상담사는 말이

안 통한다거나 무 자기주장만 한다는

식으로 평가된다면 제 개인뿐 아니라 기

업에 소속된 상담사들에게도 향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이

런 부분이 힘든 거 같아요.” (상담자-인사

간 계, 참여자 1)

한 참여자들은 상담자-내담자 간 계

한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 =

6, 형 ). 특히, 참여자들은 비 보장 문제로

인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내담자와의 신뢰

계가 깨질까 염려하 다.

“내담자와 상담자의 계,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좀 불안하죠. 상담실에 오는 내담자

들이 상담자가 인사와 정보를 공유할까

가장 걱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걱정을 상담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

려 더 비 보장에 한 내담자와의 약속,

내담자와의 신뢰 문제를 더 고려하고 신

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자-내담자

간 계, 참여자 8)

상담센터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의사

결정 시 상담센터 이미지, 상담센터의 존폐문

제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

들은 이를 ‘상담센터’ 련 고려사항으로 분류

하 다. 우선, 참여자들은 직원들이 인식하는

신뢰로운 상담센터의 이미지, 즉 상담센터가

내담자 상담 정보에 한 비 보장을 우선

시한다는 이미지 는 입소문을 요하게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 = 6, 형 ).

“상담 내용이 윗선에 보고될 것이라는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데, 특히 의

사결정 시에는 기업상담센터가 상담에

한 비 을 잘 유지하고 내담자와의 약

속을 요하게 다룬다는 신뢰로운 이미

지를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요한 것 같

아요.” (상담센터 이미지, 참여자 7)

“인사 담당도 잠재 내담자이기 때문

에 상담자가 내담자 정보보호 원칙을 지

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해요.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정보 공유

요청을 거 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은 일

이겠지만, 인사 담당자도 언제든 내담자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일 된

원칙을 가지고 내담자 정보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요.” (상담센터 이미지, 참여자 2)

한 참여자들은 비 보장 련 의사결정

시 상담센터의 존폐문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 = 5, 변동 ). 상담센터가 비 보

장과 련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거나, 반 로 조직 는 사측을 도

외시한 채 내담자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역할

만을 한다면 기업 내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

문에 상담센터의 생존이 의사결정의 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되었다.

“비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담

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때

로는 비 보장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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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운 자체가 어렵다는 을 내담자와

조직에 역으로 강조하기도 해요.” (상담센

터 존폐문제, 참여자 4)

“상담실이 없어질까 의사결정 과정

에서 상담실의 생존에 해 고민을 많이

하죠. 회사에서 상담실이 생존해야 회사

직원들도 결국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 보장과

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담실의 생존

을 요하게 고려해요.” (상담센터 존폐문

제, 참여자 9)

역 4 : 비 보장 련 의사결정

이 역은 비 보장과 련된 기업상담자들

의 의사결정을 나타내는데, 연구자들은 ‘상담

자의 단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정보

를 공유함’, ‘ 안 결정’ 등 3개의 상 범주

(10개의 하 범주)로 분류하 다. 표 5에 그

결과를 제시하 고, 범주별로 결과를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상담자의 단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

상황에서 ‘단호한 거 ’, ‘둘러 기’, ‘상담자가

혼자 안고 감’, ‘우회 으로 거 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

들은 이를 ‘상담자의 단으로 정보를 공유하

지 않음’으로 분류하 다. 우선, 참여자들은

이해 계자들이 상담자에게 특정 직원의 상담

여부를 묻거나 상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비 보장과 련된 상담자 윤리를 강조하며

분명하게 선을 고 단호하게 거 하는 방식

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 = 8, 형 ). 특히, 참여자가 단호하게 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계자가 집요하게

정보를 요청할 경우, 참여자들은 끝까지 버티

면서 정보 공유를 거 한다고 보고하 다.

범주 하 범주 빈도

상담자의 단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단호한 거 형

둘러 기 변동

상담자가 혼자 안고 감 변동

우회 으로 거 함 변동

정보를 공유함

문 인 소견을 제시함 형

자발 으로 공유함 형

정보를 제한 으로 공유함 형

지시, 압박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유함 변동

안 결정
다른 해법을 제시함 형

내담자와 의하고 내담자가 선택함 변동

주. 10～11사례에 용되는 범주는 ‘일반 ’, 6～9사례는 ‘ 형 ’, 3～5사례는 ‘변동 ’으로 표기함.

표 5. 역 4: 비 보장 련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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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의 정보를 물어보면, 비 이니

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라고 하면서

질문에 한 답을 하지 않죠.” (단호한 거

, 참여자 9)

“언제나 회사를 나갈 생각을 하고 있

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순교자가 되어

서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끝까지 싸우며 버텼죠.”

(단호한 거 , 참여자 3)

한 참여자들은 상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없다고 답하거나, 상담기록이 존재해도 없

다고 둘러 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N = 5, 변동 ).

“○○가 과거에 상담을 이용한 이

있냐는 인사 그룹장의 질문에 ‘상담자는

련 데이터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둘러 기, 참여자 7)

몇몇 참여자들은 내담자에 한 상담 정보

를 이해 계자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상담 정

보를 혼자 안고 간다고 보고하 다(N = 4, 변

동 ). 를 들어, 고 험 사례 등 비 보장

외에 해당되는 사례일지라도 비 보장 외

단에 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내담자의 불

이익이 염려되는 경우, 참여자들은 이러한 선

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보장 외인 기 사례임에도 불

구하고, 기상황을 공유했을 때 내담자

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내담자

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우려되어 정

보를 공유하지 않고 제가 혼자 떠안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상담자가 혼자

안고 감, 참여자 11)

어떤 참여자들은 이해 계자들의 정보 공유

요청을 거 하는 경우에도, 정보요청에 해

직 으로 거 하기 보다는 이해 계자들과

의 계를 고려해서 부드럽고 우회 인 방식

으로 거 한다고 보고하 다(N = 4, 변동 ).

“회사 내 (최근 심) 이슈가 있는데,

그것과 련해서 상담 내용들을 취합해

서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일단 알

았다고 했어요. 신에 사람들은 상담실

에 와서 부분 개인 인 이야기들을 하

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고 미리 말을 해두었죠. 결국은

직 으로 거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

이 원하는 정보를 상담실을 통해서 악

할 수 없다는 것을 우회 으로 말하는

거죠.” (우회 으로 거 함, 참여자 1)

정보를 공유함

참여자들은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상황

에서 ‘ 문 소견 제시’, ‘자발 인 정보 공

유’, ‘제한 인 정보 공유’, ‘지시, 압박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유’ 등을 한다고 보고하 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정보를 공유함’으로 분류하

다. 우선, 인사 인 의사결정( , 휴직, 직무

환, 해외 견 등)을 해 인사 담당자가 상

담자에게 특정 내담자의 정보요청을 하는 경

우, 부분의 참여자들은 정신건강 문가로서

의 문 인 소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 = 9, 형 ).

를 들어, 상담자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내담자

와의 상담 내용을 직 으로 언 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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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담자가 처한 실 인 상황, 증상 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재의 인사 인

결정이 내담자 증상 호 이나 회사 생활 응

을 해 어떤 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어

떤 개입이 내담자에게 실질 으로 도움이 될

지 등에 해 문가로서의 소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내담자가 휴직을 신청했는데, 인사

담당자가 휴직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물

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 ○○씨

가 상태가 심각한데 다행히 본인이 쉬면

서 심리치료를 받겠다고 하니 본인이 원

하는 로 해주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인사 담당자에게 말했죠.” (

문 인 소견을 제시함, 참여자 4)

한 조직 이슈( , 성희롱, 언어폭력, 부

서 공통의 스트 스 요인 등)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해 내담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 인 이득( , 부서 이동, 가해자 징

계 등)이 있는 경우, 참여자들은 이해 계자

의 정보 공유 요청이 없더라도 상담정보를

자발 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 =

7, 형 ).

“사내 언어폭력 사례라든지 그런 거는

인사에 알려야 하지 않나, 언어폭력에

한 교육이나 코멘트를 해야 하지 않나...

( 략) 어떤 임원이 직원들에게 이런 욕

을 한다더라, 어느 에 언어폭력에 한

사례 여러 건이 있으니 그런 이슈를 알

고 계셔라 했죠.” (자발 으로 공유함, 참

여자 9)

이해 계자가 특정 내담자의 상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담자에게 상담 정보를 요

청할 경우, 부분의 참여자들은 그가 이미

악하고 있는 내용이나 문제 해결을 해 필

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한정된 사람에게 제한

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 = 9,

형 ). 를 들어, 특정 직원이 상담실에 내방

한 사실과 그 이유에 해 이미 알고 있는 이

해 계자가 상담자에게 해당 직원에 한 상

담 정보를 확인하기 한 질문을 하 을 때,

상담자가 추가 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해 계자가 악하고 있는 내용의 범 내

에서 최소한의 상담 정보를 공유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처음에

는 내담자 이름이나 세부 정보를 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고 양식

과 내용을 여갔어요. 그런데 원이 소

수인 경우에는 가 상담 받았는지 쉽게

드러나니까 정보도 빼고 계속 상담

련 행정 문서를 엄청 축약했어요. 보고

횟수도 조 씩 여서 나 에는 분기에

한 번씩 보고했어요. ( 략) 그리고 보고

서에 정말 별 내용 안 쓰지만 간직

을 빼고 상 자에게 직 보고하는 방식

으로 바꾸었죠.” (정보를 제한 으로 공유

함, 참여자 11)

어떤 참여자들은 고 직 임원의 강압 인

요구가 있거나, 특정 이슈에 한 회사의 업

무 체계 안에 상담자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을

때, 참여자들은 지시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해 계자에게 불가피하게 정보를 공유한

이 있다고 보고하 다(N = 4, 변동 ).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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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최고 윗선까지 개입하는 등 조직 압

박의 수 가 높아지거나, 상담자가 암묵 인

퇴사 을 느껴 이해 계자의 정보 요청에

불복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사가 자체 으로 심리검사를 실시

하고 명단 자체를 인사에서 공유해주고,

상담사가 그 사람들을 면담하고 면담 결

과를 인사에 보고해야 되고... 그게 기업

상담 장면에 있으면서 불가피한 것 같아

요... ( 략) 갈등은 되지만, 실명까지 오

고가고 이미 인사에서 요청을 한 거니까

이 일을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

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이상 그런 것

같아요.” (지시, 압박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유함, 참여자 6)

안 결정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는 공유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해 계자들에게 다른 해

법을 제시하거나 내담자와 의하여 내담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제3의 선택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를 ‘ 안 결

정’으로 분류하 다. 우선, 다른 해법을 제시

하는 안 의사결정은 이해 계자들의 요구

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 으

로 수용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한 방향의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이해

계자들의 상충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찾는다는 에서 다른 범

주와 차별된다. 본 연구에서 부분의 참여자

들은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상황에서 조

직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내담자( 는 잠재

내담자인 조직구성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상담자의 역할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N = 9, 형 ). 를 들어, 특정 내담

자에 한 정보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상담 정

보를 직 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그 내담자

(직원)와 효과 으로 화할 수 있는 면담

을 제공하거나, 특정 부서에 한 정보를 요

청한 인사와 집단 로그램을 공동으로 운

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부서장이 상담 받고 있는 부서원에

한 정보를 요청해 왔는데, 그분의 얘기

를 들어보니 부서원이 걱정은 되는데 무

슨 일인지 몰라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

래서 내담자 정보를 직 주기 보다는

해당 부서장이 내담자와 면담을 잘할 수

있도록 면담 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

을 했었어요.” (다른 해법을 제시함, 참여

자 5)

“인사에서 특정 부서에 한 정보를

악하고 싶어 할 때, 집단 로그램을

운 했어요. 그러면서 인사 담당자에게는

산 지원과 로그램 비 등 지원을

하는 역할을 부여했죠. 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직원들은 자신이 힘든 이야기를

막 쏟아낼 수 있어서 좀 풀리는 것이 생

기고 인사 담당자는 자연스 그 집단

안에 섞이면서 부서의 분 기를 직 느

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궁 한

것을 더 이상 한테 요구하지 않고 직

악해 가는 거죠.” (다른 해법을 제시

함, 참여자 3)

한 참여자들은 인사로부터 특정 내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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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담 정보를 요청 받았을 때, 내담자에

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내담자와 함께 의

하는 과정을 거쳐 내담자가 정보공유 여부

정보공유 수 , 공유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 = 4, 변동 ). 내담자와

의하고 내담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상담

자가 정보 공유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내

담자의 을 극 으로 반 하여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내담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 공유 여부 내용의 방향

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에서 다른 의사결정과

구분된다.

“인사로부터 특정 직원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인사에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

았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만나서 인사의

요청에 해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

고 인사에 정보가 달되어도 괜찮은지,

달된다면 어떤 내용까지 괜찮을 것 같

은지에 해 내담자와 제가 같이 논의하

면서 (내담자에게) 정하도록 했죠. 그러면

부분 정보를 공유할지, 어느 정도에서

말하면 좋을지에 해 스스로 알아서

단을 하더라고요.” (내담자와 의하고 내

담자가 선택함, 참여자 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에 소속된 11명

의 기업상담자들을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

하 다. 이를 통해 기업상담의 세 주체(조직,

상담자, 내담자) 간 역동 속에서 기업상담자들

이 비 보장과 련하여 어떠한 윤리 갈등

을 경험하며, 이러한 갈등에 해 어떻게 의사

결정하고 처하는지에 해 탐색하 다. 합의

질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 역, 14개 상 범주, 37개 하 범주

가 도출되었다. 각 역별 주요 연구 결과와

연구의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의 종류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의 종류’

역에서는 기업상담의 세 주체이자 이해 계

자인 조직, 내담자, 상담자 사이에서 갈등의

주체가 구인지에 따라 3개의 범주(조직의

상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 내담자의 비

보장/상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 비

보장과 련해서 상담자의 역할에 해 내

으로 갈등함)와 9개의 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상담자들이 다른 역에서

근무하는 상담자들에 비해 더 많은 이해 계

들 사이에 얽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는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이 보다 복잡한 양

상을 띨 수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은

주로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상담 련 정보를

조직(조직 리자) 는 내담자(직원)와 공유해

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참여자들

은 조직(조직 리자)으로부터 내담자(직원)들

의 상담 련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 비 보장

과 련된 윤리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상당수의 참여

자들은 조직 리자가 상담자에게 고 험군

직원, 심 직원과 같은 특정 직원에서부터

일반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상담

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윤리 갈등을 경험

한다고 보고하 다. 한 기업 내 사고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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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리자가 상담자에게 사고자에 한 상

담 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직

리자가 상담 의뢰한 직원의 상담 정보를 요청

하는 경우, 참여자들은 정보 공유 여부 수

을 두고 윤리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기업상담자

들이 내담자의 명단이나 상담 내용을 요구하

는 기업의 요구에 해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는 선행 연구 결과(조해연, 이송하, 이동 ,

2013)와 유사하다. 더욱이 조직의 상담정보 요

구가 상사의 지시와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경우, 상담자인 동시에 조직의 일원인

참여자들은 조직의 요구와 상담 윤리 문

가치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실의 업무 리

보고가 일반 조직과는 달리 ‘비 보장’ 이

슈와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업상담자들이 업무보고와 비 보장 사이에

서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는 심윤정(2012)

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 조직의

상담정보 요청이 공식 으로 이루어지기도 하

지만 때로는 비공식 이고 기묘하게 이루어지

기 때문에(Brown, 2006), 기업상담자들이 매순

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에서 심리

부담이 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조직뿐 아니라 내담

자와의 계에서도 비 보장 련 윤리 갈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들이

자신의 상담 내용이 조직에 알려질 것을 지나

치게 염려하거나, 고 험 등 비 보장의 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상담

련 정보를 사측과 공유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

부할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계

에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담자

들이 자신의 상담 내용이 조직에 달될지도

모른다는 일차원 인 근심을 넘어, 자신의 상

태가 조직에 알려질 경우 자신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내담자들은 상담 회기에 한

정보가 조직 리자에게 보고될 가능성에

해 염려할 뿐 아니라, 상담자가 조직의 편에

서서 직원들을 감시할지도 모른다는 소 ‘Big

Brother’에 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Gyllensten et al., 2005), 비 보장과 련한

내담자-상담자 간 갈등은 더 복잡하고 첨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 보장에 한 염려가

직원들의 상담서비스 이용에 큰 장벽으로 작

용한다는 을 고려하면(Gulliver, Griffiths, &

Christensen, 2010; Gyllensten et al., 2005; Walton,

2003), 상담자가 비 보장의 문제를 더욱 민감

하고 주의 깊게 다룰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

편, 계 는 상하 계에 있는 두 명

의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다른 내담자의 상담

여부와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 연구 참여자들

은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갈등은 기업 내 상담의

특성상 기업상담의 세 주체가 일상 인 다

계를 필연 으로 마주하게 될 뿐 아니라,

상담을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부

분이 1인 상담자 체제(심윤정, 2012)로 운 하

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 보장의 문제로 기업

내 다른 이해 계자들과 갈등하는 한편, 기업

상담자로서 다른 자기와 내 으로 갈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인 동시에 기업으

로부터 채용된 직원인 참여자들이 상담 문가

로서의 가치와 조직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여 내 인 갈등을 경험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몇몇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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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비 보장과 련해서 기업상담자에게 부

과된 기본 인 역할만을 수행할지, 아니면 보

다 주도 으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수행해 나갈지에 해 내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uthans, Baack와 Taylor(1987)

는 역할 갈등의 형태를 역할 간 갈등(interrole

conflict)과 역할 내 갈등(intrarole conflict)으로 구

분하 는데, 본 연구에서 드러난 기업상담자

내 갈등은 Luthans 등(1987)의 분류 틀과 유사

하다. 우선, 기업상담자는 상담자와 조직 구성

원이라는 서로 다른 지 (status)를 동시에 지

니게 되는데, 각 지 간에 서로 다른 역할이

요구될 때 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워 내

갈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Luthans 등

(1987)이 분류한 역할 간 갈등(interrole conflict)

에 해당한다. 한 조직 내 여러 이해 계자

들의 기 가 상반될 때, 기업상담자들은 한정

된 범 의 역할만을 수행할지 아니면 보다 주

도 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할지 내 갈등

을 경험하는데, 이는 Luthans 등(1987)이 분류

한 역할 내 갈등(intrarole conflict)으로 간주할

수 있다.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의 발요인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의 발요

인’ 역에서는 3개의 범주(상담 상담센터

에 한 상호 인식의 차이, 조직의 특성, 개인

의 특성과 이해)와 6개의 하 범주가 도출되

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센터 기능에

한 조직과 상담자 간 인식이 서로 다르거나

인사 담당자 조직 구성원들이 상담 정보의

내용과 리에 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

고하 다. 이는 ‘상담’과 ‘조직 리’라는 서

로 다른 두 문 역 간에 문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자와 조직 리자 사이

에 비 보장 련 갈등과 긴장이 발생한다는

Brown(2006)의 견해와 유사하다. 한 상담자

에 한 조직의 기 와 상담자 스스로 지각

한 자신의 역할이 상충될 때 윤리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Elliott &

Williams, 2002)와도 일맥상통한다. 부분의 기

업이 상담센터를 도입한 목 으로 기업 내 개

인과 조직의 정신건강 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조직의 잠재 문제 진단, 문제

사원 리 계도, 기나 사고의 조기발견

방 등 다른 목 을 지니는 경우가 있다

(심윤정, 2012). 그러나 상담센터를 통해 조직

내 잠재 문제와 문제 사원을 찾아 리하고

자 하는 조직의 목 은 직원들의 상담정보를

두고 조직과 상담자 간에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더욱이 비 보장에 한 직원들의 염려를

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업상담자들은 상담

정보에 한 기업의 요구와 비 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상담 받기를 원하는 내담자의 기

사이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생

각된다.

둘째,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기업의 독특한

조직 문화 분 기, 상담자의 귀속부서

직 등으로 인해 비 보장 련 윤리 갈등

이 발생하고 갈등의 수 한 달라지는 것으

로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자들

이 상담 문가의 기본 윤리와 련된 일반

인 갈등을 경험하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

직의 독특한 구조와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윤리 갈등을 경험한다는 Kolay Akfert(2012)

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한 각 기업마다

는 동일한 기업 내에서도 상담실의 소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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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따라 상담자에 한 조직의 기 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심윤정, 2012), 기업 문화나 조

직 분 기, 상담자의 귀속 부서 등에 따라 상

담자가 경험하는 비 보장 련 윤리 갈등

의 양상이나 갈등 수 한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상담자의 직 이 낮거나, 상

담자의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 ,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조직은 이것을 상담자를 통제하

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고,

상담자는 평가에 민감해져 자신의 성과를 부

각시켜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기업 조직에 소속된

상담자들이 직면하는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셋째, 참여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지 를 활

용하여 상담 정보를 요청하는 상사, 는 특

정 목 달성을 해 상담 련 정보를 수단

으로 이용하려는 조직 리자로 인해 비 보

장 련 윤리 갈등이 발된다고 보고하

다. 부하 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수직 계 문화 속에

서는 부하 직원인 상담자가 상사의 요청을 거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권력과 지 를 가진 상사가 그것을 활용하여

상담자에게 상담 정보를 요청할 경우 비 보

장 련 윤리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조직 내 상사가 상담 업무

의 고유한 문성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지

를 활용하여 일방 으로 지시하려고 한다면,

상사의 권 와 상담자의 문성 간 갈등은 커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역에서

는 5개의 범주(내담자, 조직, 상담자, 계, 상

담센터)와 12개의 하 범주 등 다른 역에

비해 상 으로 많은 상 범주와 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는 기업상담자가 비 보장

련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담자, 조직, 상담자

를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기업상담자들은 정보 공

유 여부를 결정할 때 ‘내담자의 이득과 안녕’

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내담자의

불이익 는 낙인’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윤리 딜 마 상황에 직면

한 상담자들이 내담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최

소화하고 이득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

려한다는 선행연구(Brown, 2006; Kolay Akfert,

2012)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 참여자들

은 의사결정 시 ‘내담자 고 험 증상의 심각

도’를 요한 고려사항으로 꼽았는데, 이는

자살 등 내담자의 생명이나 안 에 을

수 있는 경우를 비 보장의 외사항으로

규정한 한국상담심리학회 미국심리학회를

비롯한 상담 련 학회의 윤리규정과 맥을

같이 하며, 학교 상담자를 상으로 한 연구

(Lazovsky, 2008; Moyer & Sullivan, 2008; Rae et

al., 2009)에서 내담자가 자살 등의 험행동을

보일 경우 상담자가 더 이상 비 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윤리 이라고 단한 것과도 유사

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상담자들은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증상이 호 되는

지 아니면 악화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정보 공

유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하 다. 이를 통해

기업상담자들이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내담자

가 지닌 증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

두에 두고, 심사숙고를 거듭하여 신 한 결정

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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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엄격한 윤리 규정을 일 되게 따르기

보다는 내담자가 처한 상황이나 병력을 고려

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Fennig 등(2004)의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

둘째,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해서 ‘내

담자가 속한 부서의 직원 보호’, ‘조직에 한

해’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 는 조직 상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기업상담자가 비

보장과 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담자

가 소속된 부서의 직원 보호’를 시하는 것

으로 나타난 것은, 상담자가 자신이 상담을

하고 있는 내담자뿐 아니라 잠재 인 내담자

가 될 수 있는 일반 직원들의 입장도 요하

게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상담

자가 조직의 편에 서서 일반 직원들을 감시할

지도 모른다는 일반 직원들의 의심(Gyllensten

et al., 2005)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 참

여자들은 조직에 해가 되는지를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담자가 비 보장

련 의사결정에서 조직에 명백한 해를 끼친다

고 단되는 경우에는 조직을 보호하기 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이 조직에 해가 된다고 보고한 사례

들은 성희롱, 언어폭력, 따돌림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하여 실제 인 인사 조치가 필

요한 경우 는 한 개인의 문제가 다수의 조

직원들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상담자가 조직 안에서 상

으로 약자의 치에 있는 내담자(잠재 내

담자 포함)의 삶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조직 환경에도 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상담자는 비 보장의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억압 차별을 받는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단될 때 내담자를

신해서 인사에 신고를 하거나 조직의 불합리

함을 개선하는 목소리를 달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담자가 소속된 집단의 문제를 공 으로 알

리는 것이 사회정의 상담에서 요한 부분이

라고 간주한 Goodman 등(2004)의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셋째,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담자 조직뿐 아니

라 ‘상담자 보호’, ‘귀책 가능성’, ‘기업상담자

로서의 정체성’ 등 상담자에 한 사항들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참여자

들은 내담자뿐 아니라 상담자 자신을 보호하

는 것을 요하게 고려하 는데, 이는 상담자

가 내담자 정보에 한 비 을 지키는 것이

자칫 조직의 정보 요청에 불복하는 것으로 오

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우나 불이익

으로부터 상담자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직이라는 거 한

산과 마주한 상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가 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참여

자들은 조직 내 자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

방 리 소홀, 사고 발생 귀책에 한

심리 부담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귀책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 사례에 한 정보

공유 여부를 결정하 는데, 이는 가시 결과

성과에 기 한 평가를 요시하는 기업문

화 맥락(남 주, 송연주, 2016; 이춘우, 2014)에

서 상담자가 필연 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자기보호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참여자들은 ‘상담자-인사 간 계’,

‘상담자-내담자 간 계’ 등 계 인 측면을

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비

보장과 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담자와

조직의 에 있는 기업상담자가 각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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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계를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먼 , 참여자들은 인사와의 계

를 요하게 고려하 는데, 이는 조직 내 상

담실을 운 하는 과정에서 행정 는 기술

련 부서의 조가 필수 으로 요구되기 때문

에 련 부서와의 력이 요하다고 제안한

심윤정(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기업

조직 상담자들이 비 보장 문제로 인사와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사와의 계를 고려함으

로써 그동안 인사와의 계에서 축 해온 신

뢰와 기 를 무 뜨리고 싶지 않은 욕구를 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참

여자들은 인사와의 계뿐 아니라 내담자와의

상담 계 한 요하게 고려하 는데, 기업

조직 상담자들은 조직 내에서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비 보장에 한 염려를 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 보장에 한 내담자

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잃지 않기 해

상담자 스스로 더 조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조직 내 상담센터의 이

미지’, ‘상담센터의 존폐문제’ 등 상담센터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선행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본 연구의 독특한

결과로, 참여자들이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이 조직 내

상담센터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우려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들은

상담센터의 신뢰로운 이미지를 요하게 고려

하 는데, 이는 상담센터가 조직 내에서 비

보장에 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

를 토 로 구성원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고민

을 나 수 있는 안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요함을 시사한다. 한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담센터

의 존폐문제를 고려하 는데, 이는 상담자가

비 보장 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과 내

담자를 균형 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둘 어

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경우 추후 상담센터

의 존립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상담자 자신의 의사결정이 조직과 내담

자에게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범 안에 있

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

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과 실용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국내 기업의 문화 맥락(이

춘우, 2014) 안에서, 기업 조직에 소속된

상담자들이 비 보장 련 의사결정을 기업

상담센터의 사활이 걸린 요한 문제로 인식

하고 지혜롭게 처하고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하면, 기업상담자는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에 처하는 과정에서 기업상담의

세 주체인 내담자, 상담자, 조직의 입장을 고

려할 뿐 아니라, 자신의 결정이 각 주체에게

미치는 향과 각 주체들 간의 계 역동에

미치는 향, 나아가 조직 내 기업상담센터의

생존과 발 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보장 련 의사결정

‘비 보장 련 의사결정’ 역에서는 3개

의 범주(상담자의 단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정보를 공유함, 안 결정)와 10개의

하 범주가 도출되었다. 3개의 범주 ‘ 안

결정’을 제외하면, 본 연구 결과는 비 보

장 련 의사결정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유

하지 않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의사결정과 련된 요인들을 밝혔던 선행연구

들(Lazovsky, 2008; Moyer & Suliivan, 2008; M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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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과 맥을 같이한다.

첫째,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갈등

상황에서 이해 계자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해 계자로부터 내담자에 한 정보를

요청받았으나 내담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치 않다고 단되는 경우 분명하게 선을

고 단호하게 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한 번의 단호한 거 로 정보 요청 상황이

종료되기도 하지만, 이해 계자가 집요하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담자도 단호한 거

을 거듭함으로써 두 주체 간 팽팽한 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

담자를 통해 개인 는 집단의 정보를 알려고

하는 조직과 그 개인의 정보를 지켜내려고 하

는 상담자(남 주, 송연주, 2016)가 양자 간에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을 시사하며, 이는 기업상담을 조직의 가치인

리와 상담의 가치인 조력이 충돌하는 장으

로 묘사한 Orlans(2003)의 이해와 맥을 같이한

다. 일부 참여자는 이해 계자들의 정보 요청

에 해 둘러 거나 우회 인 방식으로 거

하는 처방식을 선택하 는데, 이는 상담자

가 이해 계자의 요구를 거 하는 경우라도

이들과의 계를 고려하여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한편 일부 참여자는 비 보장 외에 해

당되는 사례일지라도 내담자에 한 상담 정

보를 조직에 알리지 않고 ‘상담자가 혼자 안

고 가는’ 처방식을 선택하 는데, 특히 내담

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심각도에 해 상담자

의 확신이 부족한 경우 는 내담자가 얻게

될 이득보다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 이러한 처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

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자가 정해진

매뉴얼이나 상담 윤리 규정을 단순히 문자 그

로 이해하여 용하기 보다는, 상담자가 조

직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떠안게

될 심리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내담자의 상

태와 경과를 의주시하면서 내담자를 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끝까지 고심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갈등상황에서 자의 는 타의에 의해 이

해 계자와 상담정보를 공유하기도 하 는데,

특히 정보 공유를 통해 내담자가 실질 인 이

득을 얻을 수 있다고 단되거나 조직에 명백

한 해가 되는 경우 ‘ 문가로서의 소견 제시’,

‘자발 인 공유’ 등과 같은 형태로 정보를 공

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와 내담

자 간의 비 유지가 보통의 경우 신성불가침

으로 간주되지만, 상담자 외 다른 역 문

가의 안 한 지지와 이해를 얻을 수 있다면

내담자의 동의하에 믿을만한 정보를 공유하

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Wosket(2017)의 주장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도 참여자들은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HR

매니 등 조직의 제한된 사람들에게 내담자

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를 들어 내담자에 한 인사 인 결정( , 휴

직)을 해 인사 담당자가 소견을 물어보는

경우, 참가자들은 문가로서의 조언이나 자

문 형태의 소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상담자가 리자의 문제들을 지혜롭

게 해결해주는 동시에 직원들을 도와주는 역

할을 수행한다는 Coles(2003)의 주장과 맥을 같

이한다. 한, 참여자들은 자살 험성이 있거

나 성희롱 언어폭력과 같은 조직 인 이슈

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에 한해서는 조직으로

부터 직 인 정보요청이 없더라도 내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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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어 자발 으로 인사에 정보를 공유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는 자살 사건

사고 방을 해 기업상담 서비스를 도입한

한국 기업의 기 (심윤정, 2012)에 기업상담자

들이 부응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건

강한 조직을 만들기 해 기업상담자가 극

인 개입활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문제가 이미 조

직에 알려져 있거나 문제해결을 해 정보 공

유가 필요한 경우, 이미 알려진 공 역의

내담자 정보나 문제해결을 해 꼭 필요한 정

보를 제한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

고하 다. 이는 내담자에 한 정보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공 인 역에 있다고 단

될 때, 상담자는 외 으로 비 보장을 깰

수 있다고 언 한 Bond(2015)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 소수의 참여자들은 상사의 지

시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정보

를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보

고하 다. 이는 기업상담 장면에서 조직으로

부터 정보 공유에 한 압력이 실제로 존재하

고, 기업에 소속된 상담자들이 상하 계 이

고 상명하복의 지시문화가 강한 한국의 조직

문화 특성으로부터 완 히 자유로울 수 없음

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상담자들이 정보

를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해 계자들의 상충된 요구 어느 것도 소

홀히 하지 않기 해 제3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는 ‘ 안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독특한 결과이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내담자와 조직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기업상담의 특수성에

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 보장

련 윤리 딜 마 상황에서는 비 을 유지

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이분

법 인 선택의 기로에 서기 쉬운데, 여러 이

해 계자들을 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거나

내담자와의 의를 거쳐 내담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안 결정을 내림으로써 조

직의 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내담자를 보호하고 내담자의 복지 증진에 기

여할 수 있다고 단된다. 특히 부분의 참

여자들이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고 보고하

는데, 보 기업상담자보다는 기업상담 경력

이 어느 정도 축 된 숙련된 기업상담자가 이

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 으로 더

높았다. 이는 숙련된 기업상담자들이 그동안

의 조직 내 기업상담 경험과 조직에 한 이

해를 바탕으로 여러 이해 계자들이 함께

(win-win)할 수 있는 상생 략을 구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일부 참여자는 내담자

에 한 정보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내담자에

게 알리고 내담자가 정보 공유 여부 정보

공유 수 과 범 등을 스스로 정하도록 ‘내

담자와 의하고 내담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고 보고하 다. 이는 상담자들이 윤리 딜

마를 경험할 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딜 마

를 내담자에게 알리고 딜 마의 해결 과정에

내담자를 포함시킨다는 Kolay Akfert(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종합하면, 참여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상황에서 내담자, 조직, 상담자를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되,

최종 으로는 내담자의 이해득실을 우선 으

로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해 계자들의 상담 정보 요구에 해,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내담자

에게 래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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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많았으며, 정보 공유를 통해 내담자에

게 가져올 이익이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

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결

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도 의사결정 내용이 달랐는데, 자살 등

고 험 사례, 성희롱 언어폭력 등 조직에

명백한 해가 되는 사례,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공통 스트 스 요인이 되는 사례(리더십 문제,

편집 성격 등)에 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정보 공유로 인해 내담자에게 치명 불이

익을 래할 것으로 단되는 경우에는 상담

자가 심리 부담감을 감수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 다. 소수의

참여자들은 상사의 지시나 압박에 의해 불가

피하게 정보를 공유하 다고 보고하 는데,

이후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우려

하여 사내 상담실 운 규정, 사 동의서 등

에 비 보장 비 보장 외에 해당하는 구

체 사례를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여 조직 구

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 다고 보고하 다. 한 기업상담 심자

에 비해 숙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유

하지 않는 양자택일이 아닌 안 결정을 하

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상담자가 축 된

기업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련된 이해 계자

들 각각의 조망을 수용하는 능력이 개발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기업상담자들은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상황에서 보다 나

은 의사결정을 하기 해, 결정에 향을 받

을 사람이 구인지, 련된 사람들에게 미칠

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잡한 이해 계 속

에서 어느 것에 우선순 를 둘지에 해 숙고

하며, 련된 윤리 규정 조직 문화 등을

함께 고려하고 통합해서 조직 맥락에 특화

된 방식으로 처해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 결과의 시사

부분의 기업상담자들은 여러 윤리 갈등

비 보장과 련된 갈등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지만(Carroll, 2010), 지 까지 기업상담자

들이 경험하는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직 이고 심층 으로 다룬 연구는 부재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상담자들의 생생한 목

소리를 통해 기업상담자가 경험하는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윤리 갈등의 종류, 발요

인, 고려사항, 의사결정)을 탐색한 최 의 연

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 조직 상담 장에서 상담자들이 경험

하는 비 보장 련 갈등에 한 이해를 확장

시키고 상담자들의 윤리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조직 상담 실제에 한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한 가

지 시사 은 기업 조직에 소속된 상담자들

은 구나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참여자들이

보고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의 종류,

빈도, 강도 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소속 기업이나 상담경력과 계없이 모든 참

여자들이 복수의 비 보장 련 윤리 갈등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참여자들

은 상담정보를 요구하는 리자뿐 아니라 잠

재 내담자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들과도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상담자들이 내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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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계에서부터 일반 직원들과의 업무

계, 일상 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면에

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상담의 가치인 조력과

기업의 가치인 리가 충돌하는 기업 장면에

서는(Orlans, 2003) 상담자들이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을 숙명 으로 경험할 수밖

에 없음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

히 기업 이외의 장면에서 수련을 받은 상담자

들은 기업상담에서 비 보장 련 윤리 갈

등에 직면했을 때 당혹감, 분노, 소진 등을 경

험할 수 있다. 이때 상담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을 맥락과 유리된 상담자-

내담자 간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직

의 역동과 다층 인 계가 내재된 문제로 이

해할 필요가 있고, 감정 으로 동요하거나 이

해 계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효과 인

처 략을 모색하는데 의사결정의 을 맞

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 내에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발하는 요인들이 도출되었는

데, 이는 기업상담자들이 어떤 과 방식으

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에 처해야 하

는지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발한 다양한 요

인들 에서 상담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어, 기업의 문화나 조직 분 기, 이해

계자의 독특한 개인 특성과 같은 요인들

은 상담자 혼자만의 힘으로 통제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상담 상담센터에 한

이해 계자들 상호 간의 인식의 차이와 같은

요인들은 상담자의 지속 인 노력을 통해 어

느 정도 변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구체 으로, 기업에 소속된 상담자들은

상 자 는 조직 리자들에게 상담의 고유

한 특성과 상담 윤리에 해 설명하고 비 보

장에 한 명확한 경계와 원칙에 해 소통함

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히기 한 노력을 끊임

없이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해

계자의 독특한 개인 특성으로 인해 비 보

장 련 윤리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

담자들은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부드럽고

우회 인 방식으로 처하면서 조직 내에서

함께 응하고 성장하기 해 분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 계자의 독특한

특성을 상담자 개인이 통제하기란 어렵지만,

이로 인해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경험

하는 심상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신의 워

나 지 를 활용하여 상담자를 통제하려는 이

해 계자에게 직 으로 맞서기보다는, 그의

요구를 표면 으로 수용하면서 타 ( 안

의사결정)을 찾기 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

다. 다음으로, 갈등을 발시키는 이해 계자

와 직 으로 상 하기 보다는 조직 내에서

지 가 높고 향력이 있는 상 자의 재와

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일부는 실제 조직 내

향력이 있는 상 자에게 정보 요구에 한 자

신의 거 이 특정 이해 계자에 한 개인

인 차원의 반응이 아니라 상담자 윤리로 인해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시켜, 상 자

가 상담자와 갈등 계에 있는 이해 계자를

설득하고 재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극복한

경우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시사

은, 기업에 소속된 상담자들이 비 보장

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담자의 이득과 안녕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조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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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 계, 상담센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

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 확인한 것처럼, 기업상담자들은 여러 이해

계자들과의 계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남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상담자로서

신 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해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상담자는 각 이해

계자들의 입장과 련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상담자는 상담내용의

비 보장을 우선시하지만 조직에 명백한 해가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비 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상담 비 보장에 한 조직의 이해와 공감

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비 보장에 한 염려

를 안고 있는 (잠재 ) 내담자들에게는 상담자

가 내담자의 안녕과 이득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지만 조직에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단

될 경우에는 이를 내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

고 함께 논의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상담

센터에 한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상담자들이 비 보장 문제와

련해서 처방식을 결정하고 략을 수립해야

할 경우,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다각 인 고

려사항들을 지표로 삼아 하나씩 체크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1인

상담자 체제로 운 되고 있기 때문에(심윤정,

2012), 기업에 소속된 상담자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에 직면했을 때 고민을 나

고 상의할 동료 없이 혼자서 의사결정을 해

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자는 윤리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처해야 할지에

한 확신이 없어 막막해하거나 자신의 의사결

정이 한지에 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조직 내 동료 상담자가 없거나 지지 체계가

부족한 1인 상담자들에게 본 연구 결과가 이

해와 소통의 채 이 되고 자신의 결정을 검

해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 한

다.

본 연구에서 기업상담자들은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유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안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결과가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처해야

할지 고민하는 심 기업상담자들에게 구체

이고 실제 인 노하우를 제공해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

난 안 의사결정의 경우, 이해 계자들의

입장과 역할에 한 공감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상담

자는 부서원에 한 상담정보를 요청한 부서

장에게 상담 정보를 직 으로 제공하기보다

는, 부서장에게 해당 부서원과 효과 으로 면

담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 다. 이때 상담

자는 부서원을 걱정하고 문제해결을 돕고자

하는 부서장의 입장을 공감 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서장을 한 명의 내담자로

간주하고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비 보장 갈

등상황을 부서장과 부서원 모두를 조력할 수

새로운 장으로 이끌 수 있었다. 한 특정 부

서에 한 정보를 요청한 인사와 집단 로그

램을 공동으로 운 한 사례의 경우, 상담자가

기에는 인사의 요청을 거 하는데 하

으나 이후 조직 내 문제를 사 에 악하고

방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인사의 역할이

라는 이해가 생겼기에 가능한 처방법이었다.

따라서 심상담자들은 이해 계들의 상담정

보 요청에 해, 비 보장을 하는 사건으

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우선 이해 계자들이 어

떠한 맥락에서 상담정보를 요청하는지 면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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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의 결과에

제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자가 서

로 다른 이해 계자들의 입장과 역할에 한

공감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과 의도

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 할 수 있는 안

결정을 한다면 이해 계자들과 상담자 모

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담자의 안

의사결정을 통해 이해 계자가 자신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고 이를 계기로

상담자를 더 신뢰하고 조 인 태도를 보

다는 참가자들의 보고를 고려할 때, 안

의사결정은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효과 인

처 략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해 계자

들과 돈독한 유 계를 쌓아갈 수 있는 효과

를 기 해볼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안 의사결정은 기업

상담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심상담자

보다는 기업상담 경력이 많은 숙련상담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처 략이었다. 이러한 결

과는 상담자들이 조직 내에서 좌충우돌하며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반복 으로 경

험하면서 상담자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터득한

유연한 처 략으로 생각된다. 실제 본 연구

에 참여한 일부 상담자들은 심상담자 던

과거에 비 보장 문제로 윤리 갈등에 처했

을 때 비 보장 윤리만을 고수하며 경직된 태

도로 이해 계자들과 맞선 경험을 회고하기도

하 다. 따라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과

처경험이 상 으로 은 심상담자들에

게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안 의사결

정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 된다.

나아가, 심상담자와 선배상담자가 자문이나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거나,

성공 인 의사결정 사례와 구체 인 방법을

매뉴얼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면, 기업상

담자들이 다양한 처 략을 유연하게 활용하

여 윤리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상담자들은 문성 향

상을 해 일반 인 상담 수퍼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퍼바이 로부터 수퍼비 을 받

는 경우가 부분이다(김 진, 왕은자, 2017).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업상담 수퍼비 과

련해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시사 은, 일반

인 상담 경험을 갖고 있는 수퍼바이 일지

라도 기업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하고 독특

한 윤리 갈등의 종류와 요인, 의사결정 과

정에서의 고려사항과 처과정을 악하여 이

를 수퍼비 과정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상담자들이 비 보장과 련하여 다

양한 윤리 갈등을 경험할 때 그것이 상담자

개인의 역량 부족이나 상담자와 이해 계자

사이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

계자들과의 역동 속에서 기업상담자가 당면하

게 되는 숙명 인 과제임을 수용하도록 조력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에서 드러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

의 다양한 발요인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다각 인 고려사항들을 토 로, 수퍼바이 는

기업 내에서 비 보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수퍼바이지가 자신감을 갖고 처해나갈 수

있도록 정서 지지와 함께, 련 요소들을

다각 으로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기업상담의 주

체 하나인 조직의 역할 한 요함을 시

사한다. 조직 리자는 상담자가 상담 정보를

주지 않는 것에 해 자칫 유 부서와 업

하지 않거나 조직에 불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상담자는 조직의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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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문 가치 사이에서 종종 진퇴양

난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상된다. 이는

조직과 상담자가 비 보장에 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조해연 등, 2013)을 의미하며, 많

은 부분 상담문화에 한 조직의 이해가 부족

하고 비 보장 련 상담윤리에 해 조직의

민감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리자와 상담

자 간에 목표의식과 책임 그리고 서로에게 기

하는 역할 등을 이해하고 합의하려는 노력

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1인 상담자 체제로

운 되는 기업상담에서 동료나 선배 상담자들

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조직은 상담자가 같은 기업 는

다른 기업에 소속된 상담자들과 교류하고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 문가 모임

는 외부 교육의 기회를 극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비 보장과 련된

상담자의 역량을 높여 조직에 정 으로 기

여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고 있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 경험을 기업상담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 기업상담의 다른 두 주체인 내

담자와 조직 리자의 경험을 반 하지 못했

다. 기업상담 장면에서 비 보장과 련된 윤

리 문제는 상담 문가뿐 아니라 내담자와

조직에게도 매우 요한 문제이며, 세 주체

간 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조직이 상담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상으로 이해되었으나 실제 조직 담당자(인

사 리자)의 견해는 본 연구 결과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

업상담의 삼각구도를 이루는 세 주체가 비

보장과 련된 문제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세 주체들의 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상담자로 근무한

경험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 상황에 한 인식과 그에 한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도 비 보장 련 윤리 갈등 상황에서 근

속연수가 많은 기업상담 문가들이 조직과

내담자를 모두 고려한 상생 략을 상 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 환경과 상담자 근속연

수에 따라 비 보장과 련된 상담 문가들의

인식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 구체 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직간 으로 경험한 윤리 갈등

상황을 회상하게 했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고려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를 물어보

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선택

기억에 의존해서 선별 인 보고를 했을 가능

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

게 동일한 비 보장 련 윤리 갈등을 담은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상담 문가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살펴 으로써, 본 연

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는 기업상담자들이 윤리 갈등에 처하는

과정에서 향을 미치는 진 요인이나 방해

요인 등을 밝히지는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상담자들이 윤리 갈등상황을 극복한 과

정과 요인들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상담자들

이 기업 내 상담 문가로서 성장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진한 원동력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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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탐색하는 것 역시 요한 과제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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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ity Issues Encountered by Workplace Counselors:

Ethical Conflicts and Decision-making

Eun Jung Lee Eun Ji Lee Soo Jung An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confidentiality-related ethical conflicts that workplace counselors experience and how

they make decisions about the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workplace counselors and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method. The analysis resulted in 4 domains, 14 categories and

37 subcategories. Confidentiality-related ethical conflicts experienced by workplace counselors were classified

as ‘conflicts when the organization requests counseling information’, ‘conflicts when the client requests

confidentiality/counseling information’, and ‘internal conflicts about counselor roles’. It was found that

factors such as ‘differences in mutual recognition of counseling’,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triggered confidentiality-related ethical conflicts. Workplace

counselors comprehensively considered ‘client’, ‘organization’, ‘counselor’, ‘relationships’, and ‘counseling

center’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Counselors coped with these conflicts using strategies such as ‘not

sharing information at the judgement of counselor’, ‘sharing information’ and ‘alternative decision-making’.

The implications for workplace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 workplace counselor, confidentiality, ethical conflict, ethical decision-making


